
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

검토보고서

Ⅰ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Ⅱ. 제출일자 : 2003. 9. 15.(2003. 9. 19.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Ⅲ. 근거법령 : 

     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    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

    

Ⅳ. 검토내용

 1 . 제안이유 

    ○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

합리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장애인이 그 

능 력 에 맞 는  직 업생 활을  할  수  있 도 록  고용 을  촉 진 하 는  등  재활

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 2 . 주요골자 

    ○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

합한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

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    ○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

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

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함(안 

제8조)

    ○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

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이천시에 거주

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

 3 . 검토의 견 

    ○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

증 진 과  경 제적  자립 기 반 을  조성 하 고 장애인의  재활기 회 를  부 여

하기 위하여,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정

하 였 고, 안 제3조와  제4조는  작업장의  업종 과  제반 시설 설치 및 

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,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탁의 운영․

계 약  기 간 을  정 하 였 고, 안 제8조는  고용 대 상  장애인을  규 정 하 였

으 며 , 안 제9조 및 제10조는  관리 직 원 의  작업장운영책 임 규 정 을 

두었고,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13조 내지 

제16조는 시장의 승인 및 보고에 대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과 

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위탁취소 사항을 둔 조례안으로써 

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
